
〔별지 제31호서식〕(개정 2008.04.17, 2010.03.11)
(제1쪽)

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서
인가번호

사업구분
□ 주택재건축사업 þ 주택재개발사업

□ 도시환경정비사업

사
업
시
행
자

명 칭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

대 표 자
성 명 김 자 성 생년월일 1944년 08월 28일

주 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25길 28

주된사무소
소 재 지

서울시 성동구 마장로 137 텐즈힐몰 221동 2층 140호 (전화: 2299-0597)

인
가
대
상

사업의명칭
왕십리뉴타운 제2구역

주택재개발정비사업
위 치 서울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12-37번지 일대

계획면적 68,953.10㎡
거주가구
및 인구

거주가구 거주인구

계 가옥주 세입자 계 가옥주 세입자

정비건축물 403동 703 263 440 2,075 775 1,320

사업시행변경
인가고시일

2006. 6. 29

(성동구고시 제2006-39호)
시행기간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

토
지
소
유
권
변
환

총면적
시행
전

사유토지 56,260 국공유지 13,064
그밖의
토 지

69,324.00㎡
( 567필지)

시
행
후

환지대상 시행자 보유
시행자
보유토지
배분면적

그
밖의
토지

기존
사유지

점유자
매수

존치
국공
유지

청 산 수 용
협의
매수

국공유지
불하

국공유지
무상양수

44,999.60 408 - 11,260.4 - - 3,154 9,502

토
지
용
도
변
환

용 도
택 지 정비기반시설 그 밖의 용도

소계
공동
주택

단독
주택

그 밖의
건축시설

소계 도로
가로
공원

어린이
공원

소계

시행전
(㎡)

59,474.00 56,391.2 3,082.8 9,850.0 9,850.0

시행후
(㎡)

62,434.80
58,079.5
(조합,임대)

4,355.3
(종교,공공청사)

6,518.30 2,296.3 2,517.0 1,705.0

건
축
물

및

건
축
시설

시행전
건축물

허 가
건축물

371동
무허가
건축물

32동(신발생 동)

시행후
건 축
시 설

용 도 대지면적 동 수 층 수 세 대 수 건축연면적 비 고

주
택

소계 46,989.27 14 1,148 185,264.37

분양 42,558.27 13
지하3~지상25

937 166,596.81

임대 4,431.00 1 211 18,667.56

상 가 11,090.23 지하1~지상4 28,851.17

공 급
계 획

공급대상
주택규모별(전용면적기준)공급세대수(㎡)

상가면적
(㎡)

그 밖의
건축시설
면적(㎡)

계
36

임대
55

59

(A)

59

(B)

84

(A)

84

(B)

84

(C)

84

(D)
125 127 157

계 1,148 211 27 82 39 162 43 305 53 14 168 44 28,851.17

토지등
소유자

417 76 20 157 32 1 107 24

보류시설 8 2 1 2 1 2

일반분양 512 27 82 39 86 21 147 19 12 59 20

임 대 211 211



(제2쪽)

분
양
신
청

및

권
리
신
고

구 분

분 양 신 청 수인이
1인의
분양대
상자로
선 정

권리신고(권리종류별)

소
계

토지및
건축물
소유자

토 지
소유자

건축물
소유자 소 계 압류 가처분 근저당

신 청

인 수
423 388 24 11

81건

(184인)
402 9 1 392

권리자별

관리처분

(단위:인)

권 리
자 별 대 상

분 양

청 산 수 용
보상
협의

그 밖의
처 분소 계 주 택 상 가

그 밖의
용 도

계 491 423 417
24

(중복18)
66 2

토지및

건축물

소유자

424 388 382
24

(중복18)
34 2

토 지

소유자
44 24 24 20

건축물

소유자
23 11 11 12

소유권

외의

권리

대

상
402건 이전 설정 건

해지

또는 소멸
건

세입자

대 책

대

상
440

임대주택

공급
211

주거이전비

지 급
229 비대책

정비

기반

시설

신 설 용 도 폐 지

종

류
명 칭 규 모

설치

비용
(천원)

관리청 종 류 명 칭 규 모
국공유지

(㎡)

무상양여

(㎡)

도로 도로 2,296.3 211,000 도로 현황도로 9,830.0 9,502.0

공원
가로

공원
2,517.0 255,000

공원
어린이

공원
1,705.0 295,000

평가액

또는

추산액

시 행 전 시 행 후

계 토 지 건 축 물 계 대 지 건 축 물

221,320,057,946 193,221,059,000 28,098,998,946 701,989,163,150 건축물에포함 701,989,163,150

자 금

운 용

총

소요사업비
524,158,496,590 수입 추산액 701,989,163,150

이 인가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

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합니다.

년 월 일

성동구청장 
수수료

없 음



(제3쪽)

※ 인가안내

1.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․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「도시

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」제11조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

그 변경․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명기하여 인가 받아야 합니다

(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).

2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「도시 및 주거환경정

비법 시행령」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관리처분계

획의 인가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

3. 관리처분계획 인가내용에 의한 대지 및 건축시설별 후속 처분은 도시 및

주거환경정비 관계 법령과 해당 시설의 처분에 관계되는 다른 법령이 정

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.

4. 분양받을 권리를 양도하는 자는 공사완료고시전에 양도․양수 사실을 증

명하는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

합니다.

5. 구청장이 투기방지를 위하여 권리변동신고내용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

에는 지체없이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.

6. 공사완료고시 후 행하는 이전고시는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대로 하여야 합니

다.

210㎜×297㎜〔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〕


